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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 공기가 지연된 경

우지체상금을부과하는것은부당하다고법원이판결

했다. 

인천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최

근 시공 중 공법 및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 부득이하

게 연장된 공기에 대해 발주자인 I시청이 지체상금을

부과하자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A사가 제기한 소송에

서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

재판부에따르면 A사는시공중발주자가제시한설

계상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중대한 문제가 있

음을 발견하고 발주자와 감리자에 대해 공법변경 및

공기연장을요청했다. A사는동시에설계변경및공기

연장도요청했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공법과 설계를 변경하고 증액된

공사금액은 인정해 줬다. 그러나 공기는 명시적으로

연장해 주지 않았다. A사는 당초 계약상 완공일자를

준수하지 못했고, 발주자는 계약서상 지연된 기간에

대해지체상금을제공하고공사대금을지급했다. 

발주자는‘A사가 공사를 내역입찰방식으로 수주해

입찰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

뒤늦게 자재 수급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

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지체상금을 공제한 것은 정당

하다고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감리자와 발주자가 공법변경만으

로도 공기가 연장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다”면서“발주자가 공기를 적절히 연장해 주는 등 계

약목적 달성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A사에 대해

공기만 준수하도록 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워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예상 못한 설계변경, 지체상금 부당”

인천지법, “시공사에귀책사유없다”판결

현대인의 직업 의식을 논할 때‘잡노마드 족(族)’이라는 용어
가 자주 등장한다.
‘잡노마드(jobnomad)’란 직업을 뜻하는 job과 유목민을 뜻
하는 nomad가 결합된 신조어로, 직업을 따라 유랑하는 현대
판 유목민을 가리킨다.
한 취업 전문 업체의 조사 결과를 보면, 요즘의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한 직장 한 업종에 정착하지 못하고 욕구에 따라 직
장과 업종을 자주 바꾸는‘잡노마드 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잡노마드 족’의 특징은‘내가 나를 고용한다!’이다. 그러니

까 어디서 일하느냐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하느냐를 더 중요하
게 생각한다.
또한 경기 침체와 취업난 등으로 자신의 전공 분야 이외에 취

업에 필요한 강의를 들으러 이곳저곳 유랑하는 취업 유목민들
도‘잡노마드 족’에 속한다. 잡노마드 족들이 몰리는 강의는 주
로 토익, 취업 강좌, 경 학 이 세 가지라고 한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직 한 우물만 파는 것이 지난 세대

의 직업관이었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 우물을 판다.

직업의 유목민들 - 잡노마드 족
토막
상식




